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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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91,319,348791,659,749 700,340,401 [국비100,295,836 양여금63,222,787]

3100
농수산개발비           

△2,863,39950,932,220 53,795,619 [국비17,376,056 양여금1,642,787]

3130
항만수산관리           

△6,055,30833,471,554 39,526,862 [국비13,915,612]

3131
항만정책               2,015,4447,954,694 5,939,250 [국비3,674,00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192,344355,694 163,350  

110
인건비              

△1,4165,266 6,682  

101 △1,416인건비 5,266 6,682  

△1,416 055,266 6,682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101 5,266
인건비

포털사이트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26,330 * 1명 * 200일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193,760350,428 156,668  

201 72,870일반운영비 133,338 60,468  

34,810 0195,278 60,468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66,498)

2,000  ·각종회의 및 행사관련 현판제작           100,000 * 20회 =

2,400  ·관세자유지역 홍보활성화 관련 인쇄  6,000 * 200부 * 2회 =

1,200  ·항만농수산관련 업무보고서 인쇄     6,000 * 100부 * 2회 =

1,800  ·의회관련 자료 인쇄                 6,000 * 100부 * 3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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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400  ·항만공사관련 유인물 제작           6,000 * 200부 * 2회 =

  ·항만 및 연안개발에 따른 각종 자료 인쇄

3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,000 * 50부 * 10회 =

14,400  ·컨테이너차량통행료 면제 확인증 제작     400 * 36,000권 =

10,000  ·PA설립계기 시와 협력방안마련 세미나 개최               =

3,000  ·복사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12월 =

4,500  ·토너 등 소모품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3종 * 10월 =

  ·항만 및 연안개발 업무 추진에 따른 소모품 (=8,333)

750    –도시계획 총괄도(S=1/25,000)            25,000 * 30부 =

360    –도시계획 총괄도(S=1/50,000)            12,000 * 30부 =

480    –도시계획 백도(S=1/25,000)              24,000 * 20부 =

220    –도시계획 백도(S=1/50,000)              11,000 * 20부 =

110    –도시계획 백도(S=1/60,000)               5,500 * 20부 =

60    –지형도(S=1/5,000)                       1,200 * 50부 =

60    –지형도(S=1/25,000)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60부 =

48    –지형도(S=1/50,000)                        800 * 60부 =

200    –지번도(S=1/5,000)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50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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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    –G·B도(S=1/50,000)                     12,000 * 20부 =

120    –G·B도(S=1/60,000)                      6,000 * 20부 =

210    –해도(S=1/50,000)                        7,000 * 30부 =

3,000    –주요사업도 제작                      1,500,000 * 2부 =

    –도면 칼라복사 (=2,475)

990      A1 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,000 * 30매 =

825      A2 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,500 * 50매 =

660      A3 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,600 * 100매 =

180  ·해양·항만정책 등 연구자료 및 도서                     =

  ·공유수면매립지 귀속토지 등기수수료

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필지 * 20건 =

612  ·범용 S/W 구입비                  1,700,000 * 2대 * 18% =

12,173  ·부서운영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300)

300  ·이동전화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12월 =

<운영수당> (=11,200)

2,100  ·지역연안관리심의회 참석수당        70,000 * 15명 * 2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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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00  ·연안개발계획 자문회의 참석수당     70,000 * 10명 * 3회 =

  ·부산항만공사지원 운영자문 참석수당

3,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0명 * 5회 =

1,400  ·부산신항개발 자문회의 참석수당     70,000 * 20명 * 1회 =

  ·항만관련산업 발전 자문회의 참석수당

2,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0명 * 3회 =

<급량비> (=17,280)

17,280  ·기본업무수행 급량비         5,000 * 24명 * 12식 * 12월 =

38,060 0238,060 0 행사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

항만공사 출범 홍보 (=18,060)

  ·부산항만공사 출범 언론 홍보(신문)

16,0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,000 * 4단 * 36.5㎝ * 2회 =

2,000  ·부산항만공사 출범 육교현판제작           400,000 * 5개 =

10,000부산항 해외마케팅 및 Port-Sales 관련 홍보물 제작           =

201 10,000
일반운영비

IAPH 아시아 ·태평양지역회의 관련 홍보물 제작              =

202 16,840여비 57,490 40,650  

6,840 0136,090 29,250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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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,120직원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2명 * 8회 * 12월 =

부산항만공사 지원 세미나 참석, 업무협의 등

2,9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3명 * 10회 =

관세자유지역 관련 회의참석 및 자료수집 등

2,9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3명 * 10회 =

연안개발관련 각종 회의참석 및 자료수집

2,9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3명 * 10회 =

부산신항개발 및 북남항정비관련 중앙부서 협의

2,9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3명 * 10회 =

해양항만정책관련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

2,9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3명 * 10회 =

0 0311,400 11,40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부산항 해외마케팅 및 port-sales단 파견 (=11,400)

11,400  ·미국, 캐나다(4명, 7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,000 0410,000 0 외빈초청여비                    

202 10,000
여비

국제항만 도시 포럼 창설을 위한 관계자 초청                 =

203 1,050업무추진비 24,600 23,550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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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50 0321,000 19,9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11,000항만농수산 관련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부산항만공사 지원 등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,000항만정책 및 개발관련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연안개발관련 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043,600 3,60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203 3,60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2월 =

301 1,000일반보상금 6,000 5,000  

1,000 076,000 5,000 민간인해외여비                  

부산항 해외마케팅 및 port-sales단 파견(미국,캐나다)

301 6,000
일반보상금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2명 =

307 102,000민간이전 129,000 27,000  

12,000 0239,000 27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10,000부산항 발전전략수립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                  =

10,000제9회 바다의날 행사 개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9,000부산항시민학교운영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,000여름 해양캠프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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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,000 0490,000 0 민간행사보조위탁                

307 90,000
민간이전

부산항만공사 출범 시민축제 음악회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1,823,1007,599,000 5,775,900 [국비3,674,00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1,428,0005,878,000 4,450,000 [국비3,674,000]

403 자치단체등자 1,428,000본이전 5,878,000 4,450,000 [국비3,674,000]

1,428,000 015,878,000 4,450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연안개발사업 정비 (=5,878,000) (국3,674,000)

3,870,000  ·송도해수욕장 해빈유실 방지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670,000 시비1,200,000]

990,000  ·해운대해수욕장 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95,000 시비495,000]

330,000  ·시랑리 공수항 시설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65,000 시비165,000]

360,000  ·다대포 삼미 매립지 동측 침식방지사업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80,000 시비180,000]

328,000  ·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국비164,000 시비164,0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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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
자체사업            395,1001,721,000 1,325,900  

207 175,000연구개발비 300,000 125,000  

175,000 01300,000 125,000 학술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

100,000부산 항만물류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=

207 200,000
연구개발비

녹산공단 해일피해방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                 =

308 650,000자치단체등이전 950,000 300,000  

0 01300,000 300,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300,000민락동매립지 친수공간 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50,000 08650,000 0 기타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

308 650,000
자치단체등이전

수정,백양터널 컨차량통행료감면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=

401 470,000시설비및부대비 470,000 0  

470,000 01470,000 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401 470,000
시설비및부대비

해일피해 영향분석 및 피해방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   =

405 100자산취득비 1,000 900  

100 011,000 90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1,000레이져 프린터(A3)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대 =


